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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study empirically the factors of effectiveness of co-regulation and to 

suggest measures for more utilizing co-regulation in Korea. The meaning of co-regulation is the 

regulatory modes that share to regulatory roles and cooperate between government and 

self-regulation organizations(SROs) for gaining a public goal. In co-regulation system, 

government gives legal bases and SROs are mid-actors that regulate actually regulatees. In this 

study, we find that it increases the effectiveness of co-regulation as increasing level of 

governmental interventions, SRO’s influences, and NGO’s influences in co-regulation system. We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more utilizing co-regulation: ① to establish a role sharing 

system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in perspective of regulatory governance. ② to 

search measures for effectiveness of co-regulation. ③ to introduce sound SRO’s filtering and 

supporting systems. ④ to make sure SRO’s publicness, independence, and transparency. ⑤ to 

enlarge participations of NGO’s in their decision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co-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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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실증연구가 부족한 공동규제 분야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를 통해 한국의 공동규제 효과

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공동규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서 공동규제(co-regulation)를 “공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국가가 규제의 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민간의 자율

규제기관이 실제로 피규제자를 규제하는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지는 규제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정부와 

SRO의 관계, SRO와 소속회원사의 관계, 시민사회의 관계가 공동규제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모

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공동규제효과성은 SRO에 정부관여 정도가 높을수록, SRO의 운영합리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SRO-시민사회가 클수록 증대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동

규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규제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민관의 역할분담 체계 구

축, ② 공동규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모색, ③ SRO의 선별과 차별적 협력방식 도입, ④ SRO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 ⑤ SRO 업무 수행의 투명성 확보, ⑥ 공동규제를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주제어: 공동규제, 정부규제, 자율규제기구, 삼발이모형, 규제거버넌스

Ⅰ. 서론

2014년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우선과제로 규제개혁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기존규제 감촉목표 설정,

미등록규제 정비, 네거티브 시스템 및 일몰원칙 적용, 규제개혁 신문고 운영 등의 시스템 개혁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김도연, 2014).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도 정부가 그 중심에서 주도하는 “규제

독점주의(regulatory monopoly)”의 한계를 안고 있다. 앞으로 규제개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

해서는 정부가 기업과 시민단체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들과 유기적인 상호협조적 체제를 구축하고

규제의 생성, 집행, 사후조치 등의 전체 규제과정에 있어서 공조하는 “규제 다원주의”(regulatory

pluralism) 혹은 “규제 거버넌스”(regulatory governance)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박경효ㆍ정윤수, 2001:

178; 최무현, 2013).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의 진행과 더불어 급속한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분야와

미디어 분야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정부규제 방식으로는 충분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유럽연합(EU)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규제 거

버넌스의 관점에서 규제 품질의 제고와 규제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

여 규제를 만들고 규제의 집행을 상호 분담하는 새로운 ‘공동규제(co-regulation)’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 중에 있다. 공동규제는 전통적인 ‘명령지시적 규제방식’과 순수한 민간의 ‘자율규제’의 중간적 위

치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명령지시적 규제와 자율규제 방식이 안고 있는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절충적 장점을 갖고 있다(최유성, 2008; 최무현, 2013). 구체적으로, 공동규제는 민간부문의 기업이나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기준이나 요건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자율규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반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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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규제의 최대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집행력의 한계를 국가의 법적 강제력을 활용하여 보완할 수 있는

장점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공동규제’ 방식에 대해서, 국가의 입장에서는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살려 현실성 있는 규제기준 및 요건을 수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규제자를 비롯한 이

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정한 규제이므로 높은 순응도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도 갖는다.

한국의 경우, 공동규제(co-regulaion) 논의는 인터넷 및 미디어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전개되고 있

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탐색적이고 기술적인 연구에 한정되어 있어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동규제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인식조사를 실시

하여, 우리나라의 공동규제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앞으로 공동규제 방식의 활성

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공동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공동규제의 의의

공동규제(co-regulation)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하지만 “Co”라는 용어에서 보듯 국가개입과 함께

민간의 자율성을 함께 포용하여, 법정 국가규제와 협의의 순수 자율규제 사이에 공동규제가 존재한다

는 인식에 기반한다. 따라서 공동규제는 “법적인 기반을 가진 자율규제”(self-regulation with a legal

basis), “강제된 자율규제(enforced self-regulation)”, “규제된 자율규제(regulated self-regulation)”라고

도 불린다(Just & Latzer, 2004; Ayres & Braithwaite, 1992; Latzer, et. al., 2002). 본 연구는 공동규

제(co-regulation)를 “공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국가가 규제의 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민간의 자율

규제기관(이하 SRO)1)이 실제로 피규제자를 규제하는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지는 규제방식”을 정의하

고자 한다.

이렇게 보면 공동규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최무현, 2013). 기본적으로 공동규제는 정부와

민간의 자율규제기관(SRO)이 규제권을 분담한다. 공동규제는 민간의 SRO가 규제의 구조와 규정을

결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SRO의 집행력이 가능한 것은 정부가 제공한 법

적 강행력 혹은 준수에 대한 유인책에 기인한다. 특히 민간의 SRO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여러

사업상 규제 권한을 가지고 소속 회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는 업

계나 전문직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규제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업계는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의사전달 통로를 얻게 되고,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규

1) Self Regulation Organizations(SROs) 혹은 Self Regulation Associations(SRAs)로 불리는 자율규제기관은 우

리나라에서는 협회, 조합, 중앙회 등을 불리며 일반적으로 ‘사업자단체’로 총칭된다. 이들은 규제자인 정부와

피규제자인 개별 사업주(혹은 집단)을 매개하는 중간집단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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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한으로 집행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개념의 공동규제는 새로운 방식이 아니며 이미 다양한 분야들에 적용되어 왔다(Latzer, et.

al., 2003). 특히, 전통적인 대중매체 분야에 있어서 언론위원회(press council)나 라디오 및 TV의 자율

강령의 형태로 공동규제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특히 국가의 개념이 비교적 명확한 유럽 국가들은

공익을 위해 국가가 일정부분 시장에 개입하는 공동규제는 친숙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Marsden,

2008: 119).

공동규제는 자율규제(self regulation)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

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은 공동규제를 자율규제의 틀 안에서 혼용하는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

럽연합의 경우 자율규제(self-regulation)과 공동규제(co-regulation)을 비교적 명확히 구분지어 사용하

고 있다(Hans-Bredow-Institut, 2006). IIA(Interinstitutional Agreement on Better Law-making

between the Europe Parliament, Council and the European Commission)은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경

제주체, 사회적 파트너, 비정부조직 혹은 협회 등이 자신들을 위해 스스로 전유럽적 수준에서 일반적

가이드라인(실행규정 혹은 분야별 협정)을 채택한 것”이라고 규정한 반면, 공동규제에 대해서는 “유럽

공동체법이 입법기관에 의해서 설정된 정책목표의 달성을 민간의 특정 분야에서 유럽연합에 의해 승

인된 집단(경제단체, 사회적 파트너, 비정부조직 혹은 협회 등)에 위임하는 메커니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EESC, 2005).

2. 공동규제의 참여자 모형

거버넌스 시대의 새로운 규제양식인 공동규제의 참여자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자율규제의 삼발이

모형(Tripod Model of self-regulation)”이 도움이 된다. 심영희(2002: 59)는 인터넷 내용 규제 영역에

서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주요 이해 당사자들을 ‘경제적 시장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산업체’,

‘영향력 있는 사람, 훈수꾼으로서의 사용자’, ‘정부’, 세 집단으로 설정하여 삼발이 모델을 제시한다. 그

리고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관계를 이 삼자의 세력이 균등한 균형을 이루는 관계로 설정하여 규

제 모델의 이해 주체들 간의 세력 균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삼발이 모형은 인터넷 분야의 공동규제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SRO를 단순히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단순화하

여 SRO와 개별 사업주를 동일시하고 있다. SRO는 정부와 개별 사업자를 잇는 중간집단으로, 정부의

관계에서는 피규제자의 입장에 서지만 소속사업자와의 관계에서는 규제자의 입장에 서는 이중적인 위

치를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분야에 따라 상이한 정부의 개입정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 개별 소속

사업자의 관계에서도 일방적으로 업계의 이익을 반영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자율성(autonomy)’을 가지

고 공익을 추구하는 면도 가진다. 둘째, 공동규제가 공동의 공익을 목표로 한다면 사용자는 보다 확장

된 국민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국민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일수도 있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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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이해가 없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일 수도 있다. 공동규제의 구조에서는 사용

자든 일반국민이든 사용자단체나 시민단체 등과 같은 단체의 모습을 띠게 된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동규제를 공동규제의 법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정부’, 피규

제자인 ‘개별 사업자’(혹은 개인), 종국적인 규제자인 정부와 피규제자인 개별기업의 중개하는 중간집

단으로서의 ‘자율규제기관’(SROs 혹은 SRAs), 그리고 공동규제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

는 ‘국민’ 혹은, 이를 대변하는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규제거버넌스 체계로 정의한다(<그림

1> 참조). 이러한 규제거버넌스 체계 하에서 각 참여자들은 공동의 규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조를

하게 된다.

<표 1> 일반적 공동규제의 참여자 모형: 수정된 삼발이 모형

한국의 경우 공동규제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간집단으로서 정부의 관계

에서는 피규제자의 입장에 서지만 소속사업자(회원)와의 관계에서는 규제자의 입장에 서는 이중적인

위치를 점하는 SRO이다. SRO는 정부의 규제기능과 함께 민간조직의 이해를 결합한 제도적․법적 장

치로(Black, 1996: 59), 정부와 SRO, 그리고 소속사업자의 관계가 공동규제의 특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Ogus, 1995: 100). 특히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이 이들 관계에 중요한 변

수라고 할 수 있다.

첫째, SRO가 정부로부터 얼마나 자율성(autonomy)을 가지는가이다. 이것은 SRO가 자신의 의사결

정을 내릴 수 있는 정도나, 정부가 자율규제기관의 규칙이나 의사결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는 지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어떤 기관의 경우는 설립과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정부의 승인이

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다른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둘째,

SRO가 소속 회원들에게 부과하는 규칙이나 기준은 다양한 수준의 법적 강제력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SRO는 회원가입과 박탈권을 가지며, 회원들을 규율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어 소속 회원들

의 행태를 유발하거나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소속회원에 대한 SRO의 강제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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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관에 따라 격차가 커서, 어떤 경우에는 공식적인 강제규정 수준이기도, 어떤 경우는 순수하게 자

발적인 수준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와 SRO의 관계, 즉 “SRO의 정부로부터 자율성”이라는 기

준과 SRO와 회원사의 관계, 즉 “SRO의 소속 회원에 대한 강제력”이라는 기준을 분석의 핵심적인 요

소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SRO의 정부로부터 자율성”의 경우, SRO에 설립 및 회원가입이 정부의 승

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SRO의 임원 선임 등과 같은 관리상에 정의 승인이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높은 것으로 보고, 그런 제한이 없는 낮은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SRO의 소속 회원에 대한

강제력”의 경우, 소속회원에 대한 가입 및 탈퇴 등의 방법으로 통제가 가능하면 강제력이 높은 것으

로 보고, 소속 회원 대한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없으면 강제력이 낮은 것으로 파악한다.

Ⅲ. 연구설계

1. 설문조사의 개요

1) 설문대상

본 설문조사는 앞서 논의한 공동규제의 참여자모형(수정된 삼발이 모형)을 바탕으로 실시되었다. 구

체적으로, 최상위의 규제자인 정부, 궁극적인 피규제자인 개별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자단체

(혹은 협회)와 같은 SRO, 이러한 사업자단체에 소속된 회원(사)인 개별 기업, 그리고 이러한 규제들로

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과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시민단체들

(NGOs)로 구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를 대표하는 공무원, SRO(법정과 일반), 회원사(법정과 일

반),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 집단별 설문대상자 수

공무원
자율규제기구 회원사

시민단체 합계
법정 일반 법정 일반

설문대상수 97 118 692 199 731 101 1,938

(1) 공무원 집단

본 설문조사의 대상으로서 공무원집단은 공동규제에서 궁극적인 규제기관인 정부의 실무자를 의미

한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설문의 집중도와 효율성, 현실적 한계 등을 고려하고, 공동규제와 관련성이

높은 課나 팀으로 지식경제부(65), 농림수산식품부(6), 문화체육관광부(7), 국토해양부(9), 환경부(8),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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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학기술부(3), 국방부(1), 통일부(2), 보건복지가족부(6) 총 87개 대상이 선정하고, 구체적인 설문응

답자는 각 과나 팀에서 가능한 어느 정도 해당 업무의 경험이 있는 실무자가 작성하도록 하였다. 공

무원의 경우 총 32명으로부터 설문을 회수하였으며, 소속 부서에 따라 경제분야에 속한 공무원이 전

체의 2/3 이상인 22명으로, 경제분야와 사회분야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전

체 응답 공무원의 83.9%가 경제분야에 속한다.

(2) 자율규제기구(SROs)

‘자율규제기구’의 설문대상로서 ‘한국민간단체총람’의 ‘전문가 및 직능단체’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총

738개(협회, 조합, 연합회, 협의회 등)의 민간단체를 고려하였고, 이 가운데 46개의 단체를 제외시킨

후 692개의 단체가 최종적으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법제처(http://www.law.go.kr)의 국가법

령정보센터에서 15부2처18청의 법령을 검색하여 일차적으로 449개의 단체를 추출하였으며, 그 중에서

118개의 민간단체를 선정하였다. 이들 118개의 민간단체 선정을 위해서 우선 각 부처 및 청의 법령들

에 대해 키워드 검색을 하였는데, 그 키워드는 ‘협회,’ ‘조합,’ ‘진흥회,’ ‘협의회,’ ‘위원회’ 등의 순서로

하였다. 이렇게 총 810개의 민간단체중 중복 단체가 15개 발견되어 이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795개

단체를 설문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중에서 실제로 설문을 회수한 것은 총 400개 단체로부터였다.

(3) (자율규제기구 소속) 회원사

본 연구는 ‘법정단체’로 분류되는 SRO의 회원사 199개, ‘일반단체’로 분류되는 SRO의 731개 단체를

설문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중에서 실제로 총 337개 업체로부터 설문을 회수하였다.

(4) 시민단체

본 설문조사에서는 설문대상이 되는 시민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한국민간단체총람’(2006)에 주로

의존하고 추가적으로 ‘행정안전부 자료’(2009)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와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설문대상을 선정한 결과, 시민사회 분야 (64), 사회서비스 분야 (3), 문화 분야 (8),

여성분야 (8), 환경 분야 (17), 기타 (1)로 총 101개의 시민단체가 설문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이중 총

30개 단체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2) 설문조사의 방법

네 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본 설문조사는 주로 리서치전문회사(현대리서치, S&P 리서치)에 의뢰

하여 2009년 8월 31일부터 9월 30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특히, 공무원대상 설문조사의 경우 민간의 리

서치전문회사를 통할 경우 응답률이 극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실의 협조가 필요했고, 나머

지 민간부문의 설문대상의 경우 국무총리실과 같은 공공기관의 관여가 있을 경우, 응답자들이 부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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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응답 내용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의 리서치전문회사를 통

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에 있어서 네 집단의 설문대상자 간에 약간을 차이가 있으나, 본 분석은

공통된 설문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2. 분석틀

본 설문조사는 우리나라의 공동규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동규제의 수정된 삼발이모형의 네

행위자들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독립변수를 구성하였고, 종속변수로는 공동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대상자들의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은 리커드 5점 척도 방식으로 측정하

였다. 구체적인 설문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정부와 SRO와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변수로는 ‘자율규제의

제ㆍ개정시 정부의 간여,’ ‘정부(해당 행정기관)’와 SRO간의 관계 등이다. 둘째는 SRO와 그 소속회원

(혹은 기관)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변수로는 ‘SRO의 독점성,’ ‘SRO의

지배력,’ ‘SRO 운영의 합리성’ 등이다. 셋째는 SRO와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이를 측정하

기 위해 SRO와 시민사회간의 관계 정도에 관한 주관적 인식 수준, 우호 수준, 참여 정도 등의 설문으

로 구성되었다. 넷째, 이상과 같은 행위자간 관계로부터 추출한 독립변수들이 “공동규제 효과성”에 대

한 인식이라는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공동규제의 전반적인 효과성과

정부개입의 효과성 등의 설문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공동규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한 정

책적 함의를 제시하기 위한 현행 공동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문항을 포함하였다.

이상과 같은 변수 설정을 통해 본 연구는 정부의 규제개입 정도, SRO의 영향력 정도, 시민사회의

영향력 정도가 공동규제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같은 분석모형

을 도식화한 것이 다음 <그림 2>이다. 그리고 설문문항을 독립변수와 종속벼수로 정리한 것이 다음

<표 2>이다.

<그림 2> 본 연구의 분석틀

SRO의 정부의 관계 SRO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

통제변수

SRO의 소속 회원 간의 

관계

공동규제의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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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설문지 구성(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변

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설문 문항

종

속

변

수

공동규제

효과성
-

공동규제 전반적 효과성 Q30

정부개입의 필요성 Q31

위탁업무방식의 타당성 Q7 

독

립

변

수

정부-SRO의 

관계

자율규제의 정부

개입 정도

자율규제 제정시 개입 Q2

자율규제 시행시 개입 Q3

SRO-행정기관 

간의 관계

SRO-행정기관 관계 Q4

SRO의 위탁 업무 Q6, Q6-1

위탁업무에 대한 감독 Q6-2

SRO의 위탁업무 비중 Q6-3

SRO의 주수입원 Q16

SRO-회원사의 

관계

SRO의 독점성
유사 SRO의 개수 Q11

유사 SRO의 적정 수 Q12

SRO의 지배력

SRO의 회원참여 비중 Q13

SRO 가입조건 Q14 

비회원의 업무 자율성 Q15

제재의 실효성 Q18 

최고 제재수단 Q19

위반회원 제재 건수 Q20 

자율규제 운영상의 갈등수준 Q24 

SRO 운영의 

합리성

자율규제 제정시 회원사의 의견 Q21

자율규제 내용의 타당성 Q22

자율규제 집행의 공정성 Q23

SRO-시민단체

와의 관계

SRO-시민사회의 관계 

정도

SRO-시민단체 접촉빈도 Q26

SRO-시민단체 관계 Q27

시민단체의 SRO참여수준 Q28

Ⅳ. 분석결과 

1. 기초통계

1) 정부와 SRO과의 관계

자율규제 제정시 정부의 개입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하지

만 세부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정부의 개입 수준이 대체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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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율규제 제정 및 시행시 정부개입 정도

매우약함 약함 보통 강함 매우강함 합계

자율규제 제정시 개입
112

(14.1%)

153

(19.2%)

330

(41.5%)

171

(21.5%)

29

(3.6%)

795

(100.0%)

자율규제 시행시 개입
96

(12.1%)

181

(22.8%)

339

(42.6%)

152

(19.1%)

27

(3.4%)

795

(100.0%)

구체적으로, 정부의 공동규제 과정에서의 높은 개입 수준을 몇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첫

째, 응답대상 SRO 중에 40.8%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허가를 받은 경우도

4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RO의 설립에서부터 정부의 관여가 상당히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 정도가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는 것은 SRO인 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를 살펴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단체에서 자율규제를 제정하고 이에 대해 정부의 승인이나 허가 등을 받는 경우

가 8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에 의해 법정 규정으로 자율규제가 제정된다는 응답도

5.2%나 되었다. 둘째, 정부기관과 SRO의 관계에 대해서는 예상과는 달리 SRO와 공무원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수평적(각 33.9%, 25.0%) 이라는 의견이 강하였던 반면, 회원사와 시민단체 응답자의 경우

수직적(각 60.0%, 53.4%)이라는 의견이 강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셋째, SRO가 정부로부터 위탁이

나 대행 그리고 위임의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기관과 SRO 관계의 중요한 특징

으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 위탁이나 대행 그리고 위임의 형태로 사업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에 대해

총 400개 단체 가운데 42.3%인 169개 단체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전체 업무 비

중 가운데 정부 위탁업무의 비중이 많다 혹은 거의 전부라고 응답한 것이 44.5%에 달하였다. 그리고

주된 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 승인ㆍ인증ㆍ검증의 업무(24.5%), 교육 업무(15.2%), 검사ㆍ시험(14.7%)

로 나타났다. 그리고 SRO의 위탁업무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 수준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여 수준

이 강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1.9%에 달하고 있어 위탁사무를 통한 정부와의 관여 수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 정부와 SRO와의 관계

SRO의 위탁업무에 대한 

정부의 지도ㆍ감독 수준

매우 약함 약함 보통 강함 매우 강함 합계

1(0.6%) 13(7.7%) 81(48.2%) 68(40.5%) 5(3.0%) 168(100.0%)

SRO-행정기관 관계
매우 수직적 수직적 보통 수평적 매우 수평적 합계

14(3.5%) 79(19.8%) 170(42.8%) 103(25.9%)
32

(8.0%)
398(100.0%)

SRO의 정부 위탁업무 

비중

거의 없음 적은 편 보통 많은 편 거의 전부 합계

1(0.6%) 25(14.9%) 79(47.0%) 53(31.5%) 10(6.0%) 168(100.0%)

SRO의 위탁받는 

내용(중복응답)

인․허가 및 면허
승인 및 

인ㆍ검증 
검사․시험 교육 무응답 합계

15(8.2%) 45(24.5%) 27(14.7%) 28(15.2%) 69(37.4%) 18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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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RO와 회원사의 관계

우리나라의 SRO와 회원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SRO의 독점성과 지배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SRO의 회원사에 대한 높은 지배력 수준을 몇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회원사 응답자 중 1개 단체에만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2%에 달하고

있으며, 2개 단체에 속해 있는 회원사의 경우도 20.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분야별로

1-2개의 SRO가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둘째, SRO의 회원사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SRO인 사업자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비회원사가 업계에서 사업

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지장을 받는 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

이 SRO의 경우 38.8%, 회원사의 경우 43.1%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이를 통해 SRO가 주는 편익이

단순히 사업상의 편의 이상의 무엇인가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SRO의 재정적 기반에 대한 조

사에서는 응답자들만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SRO의 경우는 회비(46.7%), 사업 운영 등을 통한 자

체수입(29.0%)을, 공무원은 회비를 통한 수입(81.2%)을, 회원사는 정부보조금(44.1%)을, 시민단체는 회

비(41.6%)와 자체수입(26.7%) 등을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넷째, SRO의 회원사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

력과 자율규제방식의 실효성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SRO의 회원사에 대한 실질적 제재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SRO와 회원사의 경우에는 실질적 제재가 전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응답이 각각 응답결과의 34.0%와 55.9%에 달하였다. 다섯째, SRO가 자율규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회원사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집단마다 인식이 상이한 것으로 나

타났다. SRO의 경우 65.0%가 회원사 의견을 상당히 수렴한다고 응답한 반면, 그 당사자인 회원사의

경우는 수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26.4%로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SRO와 회원사 간의

갈등의 경우도 응답자 집단간에 상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SRO의 경우는

78.0%가 갈등 수준이 높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회원사의 경우 그렇게 응답한 것은 38.7%에 지나지

않았고, 공무원과 시민단체의 경우는 그 비율은 낮았다.

<표 5> SRO와 회원사간의 관계

동일 분야 SRO의 적정 

규모

1개 2개 3-4개 5개 이상 합계

380

(48.0%)

181

(22.9%)

128

(16.2%)

101

(12.8%)

790

(100.0%)

회원사의 SRO 가입 

요건

자격증
정부의 등록, 

승인, 허가 등

총회 등의 

승인

사전 조건(규모, 

매출액 등)
조건 없음 합계

89

(11.1%)

213

(26.7%)

99

(12.4%)

216

(27.0%)

158

(19.8%)

77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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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SRO와 회원사간의 관계(계속)

미가입으로 인한 

사업수행 어려움

전혀 없음 약간 어려움 보통 상당히어려움 수행 불가능 합계

174

(22.3%)

131

(16.8%)

341

(43.6%)

112

(14.3%)

24

(3.1%)

758

(100.0%)

SRO의 바림직한 수입원

회비 정부보조금 자체수입 기타 합계

310

(38.8%)

255

(32.0%)

206

(25.9%)

25

(3.1%)

184

(100.0%)

위반 회원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준 

전혀 불가능 약간 어려움 보통 상당한 제재 강력한 제재 합계

130

(16.3%)

234

(45.7%)

273

(34.3%)

144

(18.1%)

16

(2.0%)

797

(100.0%)

자율규제 제정시 

회원사의 의견 반영 

수준

전혀 않음 별로 않음 보통 상당히 수렴 적극적 수렴 합계

30

(3.8%)

139

(17.5%)

236

(29.7%)

350

(44.0%)

40

(5.0%)

795

(100.0%)

SRO와 회원사 간의 

갈등 수준 

거의 없음 적은 편 보통 많은 편 매우 많음 합계

5

(.6%)

68

(8.5%)

273

(34.3%)

248

(31.2%)

202

(25.4%)

796

(100.0%)

3) SRO와 시민단체 간의 관계

SRO와 시민단체 간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으며, SRO과 회원사의 경우 시민단체에 대해 오

히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SRO과 시민단체 간의 관계는 응답자 집단 모두에

서 빈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SRO나 회원사의 경우 접촉 빈도가 적거나 거의 없다는 응답이 각각

전체의 65.0%와 55.5%에 달하였고, 시민단체들 역시 43.3%가 그렇게 응답하였다. 둘째, SRO와 시민

단체 간의 관계의 우호성에서는 자율규제기구의 경우는 우호적이라는 응답이 29.5%로 높게 나타난 반

면, 회원사나 시민단체의 경우 적대적(11.9%, 13.3%)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시민단체가

현재 SRO가 주도하는 자율규제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각 대상 집단별로 조사한

결과, SRO와 회원사의 반대 입장이 상당히 높은 것에 비해 시민단체와 공무원의 경우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SRO의 경우에 전체의 23.5%와 회원사의 37.2%가 시민

단체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의 70.4%와 공무원의 56.2%가 시민단체의 참여에 대한

찬성하였다. 셋째, 자율규제기구가 어떤 대표성을 가져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자율규제기

구, 공무원, 시민단체의 경우 공익의 관점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회원사의 경우 자신이 속한 전체 업계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한다는 응답이 36.5%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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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SRO와 시민단체 간의 관계

SRO과 시민단체 간의 

접촉 빈도 

거의 없음 적은 편 보통 많은 편 매우 많음 합계

244

(30.8%)

230

(29.0%)

231

(29.2%)

81

(10.2%)

6

(.8%)

792

(100.0%)

SRO과 시민단체의 관계 

수준

매우 적대적 적대적 보통 우호적 매우 우호적 합계

93

(11.8%)

137

(17.3%)

409

(51.8%)

142

(18.0%)

9

(1.1%)

790

(100.0%)

시민단체의 SRO내 

자율규제위원회의 참여 

필요성

절대 반대 반대하는 편 보통 찬성하는 편 적극 찬성 합계

19

(2.4%)

128

(16.4%)

449

(57.6%)

173

(22.2%)

11

(1.4%)

780

(100.0%)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공익 감시자 업계 협조자 
정부와 업계 

중재자

상징적 

참여자 
기타 합계

147

(18.4%)

216

(27.1%)

249

(31.2%)

151

(18.9%)

35

(4.4%)

798

(100.0%)

4) 공동규제의 효과성 인식

첫째, 공동규제 체제의 효과성에 대해 응답자 집단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긍정적인 응

답을 한 것은 공무원으로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40.6%에 달하였다고, 자율규제기구와 시민단체도

37.5%, 33.3%로 긍정적인 응답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회원사의 경우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25.8%에 불

과하였고, 무효과․비효과적이라는 응답이 27.4%에 달해 공동규제의 효과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

했다. 둘째, 공동규제에 대한 집단별로 우호도를 평가하기 위해 자율규제 운영과정에서 정부 개입의

필요를 물었다. 이에 대해 공무원의 경우 그 필요성을 지적하는 응답이 전체의 50.0%에 달했으나, 시

민단체의 경우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20.0%에 불과하였다. 자율규제기구와 회원사의 응답 결

과에서는 각각 30.3%와 33.6%가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셋째, 공동규제를 실시할 경

우 예상되는 단점에 대해 집단간 차이가 존재했다. 자율규제기구의 경우에 ‘자율규제 집행의 지연 부

분’(48.0%)을 지적하였고, 공무원(68.7%)과 회원사(48.9%), 그리고 시민단체(70.0%)의 경우에는 ‘자율

규제기구의 자율성 훼손’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회원사의 경우에는 자율규제기

구의 자율성 훼손과 함께 ‘개별 사업자의 부담 증대 가능성’(27.2%)을 높게 지적하고 있었다. 넷째, 정

부 개입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서도 집단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규제기구의 경우에 ‘자

율규제와 관련한 정보 제공 기능’(29.8%)에 가장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공무원(59.3%)과 회원사

(28.7%)의 경우는 ‘기본적인 규제 방향의 설정’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

해 시민단체는 ‘정보 제공’이나 ‘법적근거 마련’, ‘집행력 확보’와 같은 규제 내용 외적인 부분에서 정부

역할을 더욱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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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SRO와 시민단체 간의 관계

공동규제방식의 효과성

無효과 비효과적 보통 효과적 
매우 

효과적
합계

43

(5.4%)

146

(18.5%)

356

(45.0%)

227

(28.7%)

19

(2.4%)

791

(100.0%)

정부개입시 예상되는 

단점

내용의 

왜곡
집행의 지연 자율성 훼손

개별

사업자 부담 증대 
기타 합계

127

(16.0%)

242

(30.5%)

255

(32.2%)

158

(19.9%)

8

(1.0%)

793

(100.0%)

정부개입의 바람직한 

형태

정보

제공

기본

방향 설정 

구체적 

내용 제시

법적 근거 

마련 
집행력 확보 기타 합계

165

(20.8%)

216

(27.2%)

141

(17.8%)

163

(20.6%)

100

(12.6%)

8

(1.0%)

793

(100.0%)

SRO의 향후 발전방향

자율성 

강화
책임성 강화 전문성 증대

회원사 참여 

확대 

정부와 협력 

유지
기타 합계

158

(19.8%)

132

(16.6%)

262

(32.9%)

131

(16.5%)

111

(13.9%)

2

(.3%)

798

(100.0%)

2. 상관관계분석 결과

여기에서는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공동규제와 관련된 변수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1) 행정기관과 SRO와의 관계를 보는 ‘자율규제 정부개입정도’와 ‘행정기관과 SRO

관계’ 변수, 2) SRO와 회원사와의 관계를 보는 ‘SRO의 지배력’, ‘SRO운영합리성’ 변수, 3) SRO와 시

민단체와의 관계를 보는 ‘SRO와 시민단체와의 관계’ 변수, 4) 공동규제의 효과성 변수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살펴보면, 자율규제의 정부개입정도는 SRO의

지배력(.000), SRO-시민사회(.040), 공동규제효과성(.000)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SRO-행

정기관관계는 운영합리성(.019), SRO-시민사회(.070)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SRO의 지배력은

공동규제효과성(.000)과, SRO의 운영합리성은 SRO-시민사회(.000)와, SRO-시민사회는 공동규제효과

(.000)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들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항목들은 모두 정(+)적인 관

계를 보이고 있어, 어느 정도 변수간의 효과가 동일한 방향으로 같이 높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종속변수인 공동규제효과성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는 독립변수는 자율규제 정부개입정도, SRO

의 지배력, SRO-시민사회이다. 즉, 공동규제 효과성을 높이는 과정에 SRO의 자율성와 SRO의 지배

력, SRO-시민사회관계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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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자율규제 

정부개입 정도

SRO-행정기

관관계

SRO의 

지배력

SRO의 

운영합리성

SRO-

시민사회

공동규제효

과성

자율규제 정부개입 

정도

1 -.025 .171(**) .040 .073(*) .190(**)

.476 .000 .260 .040 .000

SRO-행정기관관계
-.025 1 .038 .083(*) .070(*) .066

.476 .283 .019 .047 .064

SRO의 지배력
.171(**) .038 1 .027 .064 .305(**)

.000 .283 .444 .075 .000

SRO의 운영합리성
.040 .083(*) .027 1 .137(**) -.024

.260 .019 .444 .000 .491

SRO-시민사회
.073(*) .070(*) .064 .137(**) 1 .179(**)

.040 .047 .075 .000 .000

공동규제효과성
.190(**) .066 .305(**) -.024 .179(**) 1

.000 .064 .000 .491 .000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3.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을 통해 공동규제의 효과성에 미치는 요인들과 그 영향을 파악하여 앞서 설정한 분석모형

의 적실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회귀분석을 2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로 ① 행정기관과 SRO와의 관계를 보는 ‘자율규제에 정부개입 정도’와 ‘행정기관과

SRO관계’ 변수, ② SRO와 회원사와의 관계를 보는 ‘SRO의 지배력’, ‘SRO 운영합리성’ 변수, ③ SRO

와 시민단체와의 관계를 보는 ‘SRO와 시민단체와의 관계’ 변수를 놓고, 종속변수로 ④ 공동규제의 효

과성 변수를 두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9> 참조). 분석결과, 이들에 대한 분석모형의  은

.075이며,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11.507 , p=.000). 이 회귀모형에서 공동규제효과성에

대해 유의미한 독립변수는 자율규제에 정부개입 정도(t=4.857, p=.000), SRO 운영합리성(t=2.724,

p=.007), SRO-시민사회(t=4.033, p=.000)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각각의 회귀계수는 정부개입정도에

대해 .138을 보이고 SRO 운영합리성에 대해 .122를 보이고, SRO-시민사회에 대해 .189를 보이고 있

다. 이중에서 자율규제에 정부개입 정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

동규제효과성은 자율규제에 정부개입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SRO 운영합리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SRO-시민사회가 클수록 증대된다는 결과를 보인다. 즉, 전체적인 공동규제효과성은 정부개입정도,

SRO의 운영합리성, SRO-시민사회의 합으로 나타나며, 회귀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1>   

Y: 공동규제의 효과성, X1: 자율규제 정부개입 정도, X2: SRO의 운영합리성, X3: SRO-시민사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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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회귀분석의 결과가 주는 정책적 함의는 공동규제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동규제

형성과 집행과정에서 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규제를 활

성화를 위해 SRO 운영합리성을 적절히 확보하면서 SRO-시민사회와 공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

을 말한다.

<표 9> 변수간 회귀분석의 결과

종속변수: 공동규제효과성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584 .217 7.297 .000

SRO 자율성 .138 .028 .177 4.857 .000

SRO행정기관관계 .041 .040 .042 1.028 .304

SRO지배력 -.009 .040 -.008 -.227 .821

SRO운영합리성 .122 .045 .109 2.724 .007

SRO_시민사회 .189 .047 .149 4.033 .000

다음으로, 세부적인 변수들을 다시 1) 정부와 SRO관계, 2) SRO와 회원사관계, 3) SRO와 시민단체

로 묶어 다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0> 참조). 분석 결과, 이들에 대한 분석모형의  은 .067

이며,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16.957 , p=.000). 이 모형에서 공동규제 효과성에 대해

유의미한 독립변수는 정부와 SRO관계(t=4.535, p=.000)과 SRO와 시민 관계(t=3.804, p=.000)이며, 이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는 .216 과 .178 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공동규제의 효과성에 예상대로 정부

와 SRO 간의 관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SRO와 시민단체 간의 관계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인다는 점이다.

<표 10> 변수군간의 회귀분석의 결과

종속변수: 공동규제효과성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617 .217 7.438 .000

정부_SRO관계 .216 .048 .171 4.535 .000

SRO_회원사관계 .093 .060 .059 1.556 .120

SRO_시민단체 관계 .178 .047 .140 3.804 .000

Ⅴ. 결론: 정책적 제언

1. 현행 공동규제방식의 문제점 

공동규제와 관련되어 정부와 SRO, 그리고 회원 간에 책임성 문제가 핵심적인 논쟁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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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와 SRO 간의 관계로, 정부 자신이 국민의 대리인이면서 자신이 위임받은 공적 업무를 사적

조직으로서 SRO에 어떻게 위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위탁한 규제 업무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정부가 관여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한편 SRO과 회원사

간의 관계로, SRO는 정부의 규제 업무 위탁과 별개로 회원사들을 통해 구성된 자발적 결사체

(voluntary organizations)라는 점에서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적 책임성이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공동규제 연구의 핵심은 정부를 중심으로 한 외적 통제와 회원사를 중심으로 한 내적 통제의

균형 속에서 효과적으로 공동규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이러한 외적 통제와 내적 통제의 균형이 적절히 달성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효과적인 공동규제의 목표 달성이 상당히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규제의 핵심적 주체로서 SRO의 충분한 역량과 대표성이 미흡할뿐더러 개별 조직마다 상

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 SRO에 정부 관여 수준은 상당히 높아 이로 인해 일방적 의존 관

계의 형성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셋째, SRO와 정부의 관계도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수직적인 관계이

며, 자율규제의 내용의 타당성 집행 공정성에서도 특히 회원사의 경우는 불만이 많았다. 넷째, SRO의

회원사에 대한 통제 능력에 한계가 있어 규율을 위반한 회원사들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는 내부적 책임성 확보에 문제를 발생하여 공동규제의 효과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

다. 실제 SRO와 회원사들은 공동규제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지 못했다. 다섯째, 공동규

제를 둘러싼 각 이해관계집단들의 이중적인 태도는 앞으로 공동규제 정착과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SRO나 회원사들은 정부 개입에 따른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정부보조금

을 통한 단체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반대로 공무원들은 SRO가 회원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고

회원의 회비를 통한 조직 운영을 희망하면서도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다.

2. 정책적 함의

규제개혁 관점에서 볼 때 공동규제는 ‘탈규제’(de-regulation) 개혁방안으로도 논의될 수 있고, ‘재규

제’(re-regulation) 개혁방안으로도 논의될 수 있다(Vogel, 1998).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규

제 체제에서 정부의 개입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심한 한국적 상

황에서 공동규제는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보다는 정부의 엄격한 명령지시적 규제를 시장화하

는 ‘탈규제’ 방향에서 기본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존의 자율규제기구의 지난친 업계이익

을 대표하는 측면에서만 ‘재규제’ 방안이 제한적으로 모색되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자율규제기구의 책임성을 확보를 통해 공동규제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몇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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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규제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민관의 역할분담 체계 구축

공동규제는 공적 규제기구와 민간의 SRO가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규제거버넌스를 실현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한 민관의 역할분담 체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가 공동

규제 성패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다수의 연구들은 공동규제가 효율적으로 정착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와 SRO 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동규제체제 내에서의 각 참여자들의 역할 분담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에 의한 공적규제는 규제 목표의 기본원칙과 큰 흐름을 잡아주면서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및 엄정한 시

장 질서를 유지하는 큰 축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규제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자율규제로 위

임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SRO는 정부기관에 비해 영업행위 관련 정보와 전문성에서 우

위를 지니고 있으므로 영업행위에 관한 자율규제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SRO가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영업행위 규제와 전문인력 관리의 연계로 규제의 효율성

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책협의회의 실질적 활성화를 통한 정부와 SRO 간의 수평적 협력

관계 증진이 필요하다. 현재 SRO 들이나 소속 회원사들이 인식하는 정책협의회는 정부 기관의 들러

리로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SRO 들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의 실질적 활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몇몇 정부와 유착관계가 있는 SRO 만이 아닌 다양한 SRO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2) 공동규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모색

공동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규제 삼발이모형’의 한 축을 구성하는 SRO

의 영향력이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다. SRO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모색

될 필요가 있다. ① SRO가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분야의 기업 혹은 개인들의 폭넓은 가입이 전

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입강제 등과 같은 실질적인 영향력 확보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②

현재 여러 개의 분산되어 있는 SRO를 통합하여 비효율을 제거하고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SRO이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에서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회원들에게 규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SRO가 난립하는 것은 일종의 중복규제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3) SRO의 선별과 차별적 협력방식 도입 

공동규제의 사전적 단계에서 공공성의 정도 및 조직의 수행 역량에 따른 SRO의 선별과 함께 차별

적 협력 방식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공동규제 수행 과정에서 SRO의 선정은 해당 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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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뿐더러 회원사들로부터의 내부적 책임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를 통해 공동규제의 효과적 수행을 기대할 수 있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선별이 필요하다. 또

한 정부를 통한 외부 통제의 방식을 SRO에 속한 회원사들을 통한 내부 통제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

한 SRO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공동 규제의 내용이

나 집행 과정에 대한 직접적 정부의 개입 보다는 해당 공동 규제를 수행하는 SRO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 양태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 위탁이나 지원 및 협

력이 이루어지는 SRO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단체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단체

요건은 주로 회원들을 통한 SRO의 내부적 책임성 확보가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

추어야 할 것이다.

4) SRO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

공동규제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SRO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SRO은 정부에 의한 공적규제

를 보완하며 규제의 효율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나, SRO는 기본적으로 회원

으로 조직되어 있는 구조상 자율규제의 기능과 회원 지원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상충은 SRO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요컨대, 규제대상자의 사익 추구를 위한 자율규제가 아닌, 공익적 성격을 담보하는 장치와 이러한 장

치의 미비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완조치 및 장치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SRO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첫째, 현재와 같은 협회 산하 위원회로 조직하

되, 인사권과 예산권의 독립성을 현재보다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둘째, SRO를 협회에

서 완전히 독립하는 방안으로 가장 강력한 독립성 확보 방안이나 실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여러 어

려움이 예상된다.

5) SRO 업무 수행의 투명성 확보

공동규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인은 SRO 업무수행의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SRO는 정부에 대해서는 규제 권한을 위임받은 입장이고, 회원사에 대

해서는 규제자이자 지원자, 조력자라는 상충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만큼, 투명한 업무 수행을 통

해서 균형감과 신뢰감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첫째, 자율규제의

제정 및 개정 절차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해관계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규제 변경 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정․개정된 자율규제에 대하여 회원사 및 소비

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그 내용을 공표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 둘째, SRO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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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절차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담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해 의사결

정 의사록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셋째, SRO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자율규제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 일반 국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분쟁조정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율규제를 운용함에 있어

소비자와 기업, 또는 기업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합의절차가 별도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6) 공동규제를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규제거버넌스의 이상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공동규제의 삼발이모형’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는 사

용자의 모임으로서의 시민사회의 참여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및 금융 등과 같이 빠른 환경

변화에 처해 있는 분야의 경우는 효과적인 감독을 수행하기에는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SRO는 피규제자인 개별회사의 연합체가 할 수 있으므로 항상 산업의 이익에 경도될 수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분야 학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시민사회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시민단체의 참여를 제고하여 이들을 정부와 SRO 간의 객관적 중재자로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정책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SRO와 정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시민

단체 대표들의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과거 일부 친정부적인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정

된 참여만을 활용했던 부분이 한계로 제기될 수 있으며, 다양한 시민단체들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의

수용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의 직접적인 참여가 곤란한 경우는 SRO 내의 자율규제위

원회의 구성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의무화한다면 삼발이모형이 간접적으로나마 충족될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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